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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고촌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차 및 지구계획 변경 차 승인2 (1 ) (2 )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1. ( )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 )․

명  칭 김포고촌 공공주택지구 1) : 2 

위  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 2) : 

면  적 기정 변경 감 3) : ( )41,604 , ( ) 41,414 , )190㎡ ㎡ ㎡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 , ( )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1)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 2) : 19( )

대표자 성명  3) : 기정 김 현 준 변경 이 한 준( ) , ( ) 

다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년 월 일 지구지정 고시일 년 월 일  . ( ) : 2018 08 07 ( ) ~ 2024 06 30

                         

토지이용계획 변경 2. ( )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변경3. ( )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1,604 감)190 41,414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25,800 감)54 25,746 62.2

공동주택 24,298 감)231 24,067 58.1

근린생활시설 1,502 증)177 1,679 4.1

공공시설
용지

소계 15,804 감)136 15,668 37.8

공원 7,257 감)116 7,141 17.3 개소 소공원 저류지 2 ( ) / ⦁
중복결정(950 )㎡

녹지 3,842 증)272 4,114 10.0 개소 완충녹지 연결녹3 ( , ⦁
지)

주차장 840 감)41 799 1.9 개소1⦁

보행자전용
도로 65 감)3 62 0.1

도로 3,800 감)248 3,552 8.5



가 인구계획 변경  . ( )

기정 인 인구밀도 인 변경 인 인구밀도 인( ) 1,061 ( 256 /ha), ( ) 1,052 ( 249 /ha)○ 

나 주택건설 계획 변경  . ( )

기정 세대 공동주택 세대 변경 세대 공동주택 세대( ) 402 ( 402 ), ( ) 399 ( 399 )○ 

구 분
면 적( )㎡ 수용세대 호( ) 수용인구 인(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4,298 24,067 402 399 1,061 1,052

공동
주택

행복주택 이하60㎡ 9,668 9,800 180 178 475 469

공공분양

소계 14,630 14,267 222 221 586 583

이하60㎡ 3,773 3,850 70 70 185 185

이60~85㎡
하 10,857 10,417 152 151 401 398

다 주택용지 계획 변경  . ( )

공동주택용지 변경 1) ( )

기정   ( )○ 

구 분
면적
( )㎡

건설호수
호( )

구성비
(%)

수용인구
인( )

평균평형
( )㎡

용적률
(%)

비 고

합 계 24,298 402 100.0 1,061 - - -

공동
주택

A1
공공분양

소계 14,630 222 55.2 586 -

160

세대당 인2.64
공공분양( , 
행복주택 
소셜믹스)

이하60~85㎡ 10,857 152 37.8 401 110

이하60㎡ 3,773 70 17.4 185 83

행복주택 이하60㎡ 9,668 180 44.8 475 83

주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변경   ( )○ 

구 분
면적
( )㎡

건설호수
호( )

구성비
(%)

수용인구
인( )

평균평형
( )㎡

용적률
(%)

비 고

합 계 24,067 399 100.0 1,052 - - -

공동
주택

A1
공공분양

소계 24,067 221 55.4 583 -

160

세대당 인2.64
공공분양( , 
통합공공

임대 소셜믹스)

이하60㎡ 3,850 70 17.5 185 88

이하60~85㎡ 10,417 151 37.8 398 110

통합공공
임대

이하60㎡ 9,800 178 44.6 469 88 

주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2) ( )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개소2 1,502 증)177 1,679

근린생활시설
근생1 신곡리 일원447-71 910 감)15 895

 
근생2 신곡리 일원447-139 592 증)192 784

 



4. 교통ᆞ공공ᆞ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

가 교통계획 변경 . ( )

도로 계획 변경( )○ 

기정( )

류 별

합   계 류1  류2  류3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합 계 5 533 3,865 2 497 3,496 2 14 304 1 22 65

중 로 3 426 2,922 1 412 2,618 2 14 304 - - -

소 로 2 107 943 1 85 878 - - - 1 22 65

변경( )

류 별

합   계 류1  류2  류3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합 계 4 546 3,614 2 518 3,407 1 7 145 1 21 62

중 로 2 437 2,543 1 430 2,398 1 7 145 - - -

소 로 2 109 1,071 1 88 1,009 - - - 1 21 62

주차장 계획 변경( )○ 

기정( )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개소1 840

주차장 주1 신곡리 임 일원447-71 840

변경( )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개소1 799

주차장 주1 신곡리 임 일원447-71 799

나 공원 녹지계획 변경 . ( )�

공원 계획 변경( )○ 

기정( )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7,257

소공원
1 신곡리 임 일원543-26 5,351

2 신곡리 임 일원447-138 1,906 유수지 중복결정· 1 

변경( )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7,141

소공원
1 신곡리 임 일원543-26 5,213

2 신곡리 임 일원447-138 1,928 유수지 중복결정· 1 

녹지 계획 변경( )○ 

기정( )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3,842

완충녹지

1 신곡리 대 일원447-94 900

2 신곡리 잡 일원447-16 410

3 신곡리 잡 일원447-13 602

연결녹지 1 신곡리 전 일원543-7 1,930

변경( )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4,144

완충녹지

1 신곡리 대 일원447-94 1,658

2 신곡리 잡 일원447-16 557

3 신곡리 잡 일원447-13 - 폐지

연결녹지 1 신곡리 전 일원543-7 1,899

다 방재계획 변경 없음 . ( )

유수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950

유수지 1 신곡리 임 일원447-138 950 소공원 중복결정· 2 

라 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 . ( )

상수도계획 계획급수량 기정 일 변경 일: ( )412 / , ( )408 /○ ㎥ ㎥–

히수도계획 계획급수량 기정 일 변경 일: ( )381 / , ( )375 /○ ㎥ ㎥–

사업지 발생오수량은 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원으로 김포시와 기 381 / , 2,015,122,760※ ㎡

협약된 사항임

마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게재생략 . ( ) :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 5. ( )

가 녹색도시기반 조성계획 변경 없음. ( )

녹지 확보○ 

생태환경과 공원녹지의 접목을 기반으로 녹지축을 설정하고 광역녹지축과 연계하여 단지  - 

내 시스템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Eco

기존 산림 공원녹지시설 등 생태 및 자연자원들의 체계 구축 - , Network 



공원 가로수 녹지를 연결하는 계획을 통해 다양한 식물 서식공간 창출 - , , 

바람길 확보○ 

건축물의 배치시 바람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 - 

한강 등에서 발생하는 생성된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고 더운 공기를 배출하여 사업지구내  - 

대기질 순환과 열섬현상을 방지

우수의 저류 및 침투를 위한 시설 확대○ 

오염물질을 함유한 초기 빗물유출수에 대한 정화를 위해 장치형 비점오염원 방지 시설의  - 

설치

원지반 유지 투수성 포장 확대를 통해 토양의 수원함양 제고 및 우수배제 원활화 - , 

나 탄소감축 기반조성계획 변경 없음. ( )

에너지 효율화○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단열 강화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탄소감축 조성 -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열 등 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 ( ,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지속가능한 교통체계구축○ ・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우선 고려 - 

신설되는 김포도시철도 고촌역 및 보행거리를 고려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   ( ( ) )

탄소감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사용 권장 등 탄소감축을 위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실천력 강화 - 

다 탄소감축량 산정 변경. ( )

배출량 예측 기정 년 변경 년 CO2 :( ) 1,875tCO2/ ( ) 1,850tCO2/○ 

자연재해 방지대책 6. 변경 없음 ( )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변경 ( )

기정( )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면적( )㎡ 공급시기

공동주택 자체사용 - 공공임대 조성원가  : 60%◦
공공분양 감정평가액 : ◦

24,298

지구계획
승인후

근린생활시설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

1,502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주차장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조성원가 ◦

840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변경( )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면적( )㎡ 공급시기

공동주택 자체사용 - 공공임대 조성원가  : 60%◦
공공분양 감정평가액 : ◦

24,067

지구계획
승인후

근린생활시설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

1,679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주차장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조성원가 ◦

799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 도면생략 8. ( ) ( ) : [ 2]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 도면생략 9. ( ) :  [ 3] ( )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10. ( )

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 16.949786 감) 

0.000042 16.949744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기정 면적은 경기도 고시 제 호 기준 2017-195 (2017.8.18.) ※ 

나 위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 : 

다 해제면적 . : 기정 변경 감( )16.949786 , ( ) 16.949744 , )0.000042㎢ ㎢ ㎢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1. ( )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없음. ( )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년이전2020 년2021 년2022 년2023 년2024

합  계 368 231 13 26 49 49

용지비 223 223 - - - -

조성비 145 8 13 26 49 49

단위  (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 ) : 

 1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게재생략( ): 

가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붙임 변경 13. : [ 4] (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14. , , , ,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변경, : [ 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15. 32 5「 」 「
별조치법 제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9」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16.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김포사업단 전화  - ( : 031-999-5706) 
및 경기도 김포시 주택과 전화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 : 031-980-2402) ,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http://luris.molit.go.kr) .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 1] , , , ,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 ), (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13 잡 336 336 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동 호*** *** 　
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권
,
지상
권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3 잡 336 33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2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14 잡 298 298

강**

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삼성아파트 ** 
동 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삼성아파트 ** 
동 호*** ****

1/2

1/2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4 잡 298 29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3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15 잡 560 560 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 

삼산타운 동 호 *** *** 　 은행**㈜ 　

근저
당권
,
지상
권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5 잡 560 56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4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16 잡 661 661 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동 *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6 잡 661 66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5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17 대 140 140 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7 대 140 1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6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20 대 111 111

심**

박**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
서울특별시강서구내발산동***
우장산롯데아파트 ****-***

1/2

1/2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20 대 111 11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7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54 잡 52 52 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54 잡 52 5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8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56 잡 249 249 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 

동 호***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56 잡 249 24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9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71 임 2,106 2,106 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 

수정아파트 호***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71 임 2,106 2,10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10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83 대 329 329 심**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 　 　 　

변경
고촌
읍 
신곡

447-83 대 329 32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리

11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85 대 330 330 박**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 

우장산롯데아파트 ****-*** 　 ****
협동조합 　 근저당권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85 대 330 3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12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86 임 1,476 1,476 박**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 

우장산롯데아파트 ****-*** 　 ****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86 임 1,476 1,47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13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92 대 330 330

구**

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 

오룡마을 ***-****

1/2

1/2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92 대 330 3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14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93 임 647 647

구**

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

1/2

1/2

****

협동조합
　

근저당

권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93 임 647 64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15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94 대 567 567 심**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94 대 567 56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16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95 임 502 502 심**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95 임 502 50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17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96 도 152 152 심**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96 도 152 15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18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97 창 365 365

구**

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 

오룡마을 ***-****

1/2

1/2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97 창 365 36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19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98 전 1,502 1,502 박** 대곶면 초원지리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98 전 1,502 1,50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20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11
8

전 4,980 4,980
구**

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 

오룡마을 ***-****

1/2

1/2

****

협동조합
　 근저당권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18 전 4,980 4,98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21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11
9

임 1,550 1,550
구**

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 

오룡마을 ***-****

1/2

1/2
　 　

변경 고촌 447-119 임 1,550 1,550 한국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읍 
신곡
리

주택공사

22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13
0

임 2,306 2,306 안** 경남 하동군 금성면 회목길 **,
동 호 *** *** 　 류** 　 근저당권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30 임 2,306 2,30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23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13
3

전 1,289 1,289 심** 양촌면 양곡리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33 전 1,289 1,28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24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13
4

전 646 646 김** 양촌면 양곡리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34 전 646 64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25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13
8

임 1,415 1,274 윤**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 
동 호***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56 임 1,247 1,24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26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13
9

임 4,244 4,244

곽**

윤**

윤**

윤**

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불로길 
동 호*** *** ***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 길** **, 
동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길 **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기신동로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번길 ** **

1 2 /

36

4 / 3

6

4 / 3

6

4 / 3

6

1 2 /

36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39 임 4,244 4,24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27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75
-3 전 11 11 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 

수정아파트 호***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75-3 전 11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28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543
-7 전 2,589 2,589 서** 신성빌라 에이동 호***-** *** 　 이**,

조** 　 근저당권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543-7 전 2,589 2,58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29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543
-11 전 1,601 1,601 서** 신성빌라 에이동 호***-** *** 　 이**,

조** 　 근저당권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543-11 전 1,601 1,60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30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543
-25 임 1,452 414 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 

현대프라임아파트 동 호* *** 　 　 　

변경 고촌 543-56 임 396 396 한국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읍 
신곡
리

주택공사

31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543
-26 임 3,148 3,148

임**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 
현대아파트 동 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반포아파트 ***-***

482

2 / 6

101

127

9 / 6

101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543-26 임 3,148 3,14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32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543
-29 전 373 373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동 **, ***

호****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543-29 전 373 37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33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543
-44 임 1,374 1,374 신**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543-44 임 1,374 1,37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34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543
-45 전 1,232 1,232 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543-45 전 1,232 1,23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35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128
4 대 26,519 10

케미칼 **㈜

외***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

**㈜

케미칼 외

***　　

공유자 대지, 

권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128
4 대 26,519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36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산5
8-2
5

임 1,002 1,002 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동 호**,*** ****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산58-25 임 1,002 1,00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37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산1
08 임 14,557 5

조 외 ** 2

인

부동산**㈜

신탁

풍곡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빌딩 층** **

7276/
7301
25/

7301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산1
08 임 14,557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38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18 대 6 6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8 대 6 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39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44 임 215 36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40 임 44 4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40 기정
고촌
읍 
신곡

447
-45 임 506 149 김포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리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41 임 164 16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41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46 임 1,445 298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42 임 312 31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42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51 대 575 35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43 대 47 4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43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52 잡 313 6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44 잡 7 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44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53 잡 332 47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45 잡 50 5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45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55 잡 422 56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46 잡 64 6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46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57 잡 243 59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47 잡 69 6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47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58 잡 128 70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48 잡 79 7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48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
-59 잡 55 47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49 잡 50 5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49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60 잡 46 39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60 잡 39 3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50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61 대 145 67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50 대 78 7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51 기정 고촌 447-62 대 173 18 김포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읍 
신곡
리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51 대 21 2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52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63 대 391 41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52 대 48 4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53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65 대 381 1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53 대 2 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54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68 임 441 47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54 임 54 5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55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70 임 576 26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55 임 19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56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447-137 대 79 79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447-137 대 79 7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57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226-14 임 455 150 김포시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226-32 임 162 16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58 

기정

고촌
읍 
신곡
리

산96 임 5,991 1,566 오**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동아아파트 동 호* ***

이**,

박**,

정**,

김**

　

가처분,

근저당

권

변경

고촌
읍 
신곡
리

226-33 임 1,551 1,55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충무공동19( ) 　 　 　 　

합계

기정 　
9 3 ,

139

4 1 ,

604
　

변경
4 1 ,

646

4 1 ,

646



붙임 김포고촌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에 관한 사항 변경[ 2] 2 ( )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1. ( ) ( )

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41,604 감)190 41,414 100.0

주거
지역

소  계 31,417 증)27 31,444 76.0

제 종일반주거지역2 31,417 증)27 31,444 76.0

녹지
지역

소  계 10,187 감)217 9,970 24.0

자연녹지지역 10,187 감)217 9,970 24.0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 변경 사유( )
기정 변경

-
김포시
고촌읍 
일원

제 종2
일반주거지역

제 종2
일반주거지역 31,444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예정지적좌표측량 결과반영에 ◦
따른 용도지역 면적변경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970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예정지적좌표측량 결과반영에 ◦
따른 용도지역 면적변경

용도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2. ( ) ( )

가 개발제한구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 ○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 16.949786 - 16.949786

주 기정 면적은 고시 제 호 기준 ) 2019-543 (2019.10.1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변경3.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김포고촌2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 41,604 감)190 41,41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 ) ○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

결정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 41,604 감)190 41,414 예정지적좌표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

가 교통시설 변경 . ( )

도로 변경  1) ( )

도로 총괄표    ○ 

류 별

합   계 류1  류2  류3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합 
계
기정 5 533 3,865 2 497 3,496 2 14 304 1 22 65

변경 4 546 3,614 2 518 3,407 1 7 145 1 21 62

중 
로
기정 3 426 2,922 1 412 2,618 2 14 304 - - -

변경 2 437 2,543 1 430 2,398 1 7 145 - - -

소 
로
기정 2 107 943 1 85 878 - - - 1 22 65

변경 2 109 1,071 1 88 1,009 - - - 1 21 62

주 연장 및 면적은 지구내만 산정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8
20

(4~10
)

집산
도로

713
(412)

광장 7
풍곡리 226-3

고촌 중1-5
신곡리 447-70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998-68

호
(1998.2.23

.)

-

변경 중로 1 8
20

(4~10
)

집산
도로

713
(430)

광장 7
풍곡리 226-3

고촌 중1-5
신곡리 447-70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1 17 국지
도로 7 신곡리 

447-133
신곡리 

447-133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

호3
(2019.10.1

0.)

-

변경 중로 2 1 17 국지
도로 7 신곡리 447-14 신곡리 447-14 일반도로 - - -

폐지 중로 2 2 17 국지
도로 7 신곡리 447-14 신곡리 447-14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

호3
(2019.10.1

0.)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85 신곡리 543-29 신곡리 447-71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1 1 11 국지
도로 88 신곡리 543-29 신곡리 447-71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 3 특수
도로 22 신곡리 

447-139
신곡리 

447-139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

호3
(2019.10.1

0.)

-

변경 소로 3 1 3 특수
도로 21 신곡리 

447-139
신곡리 

447-139

보행자
전용
도로

- - -

주 는 지구내 폭원 및 연장 ) ( )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8 중로 1-8 도로선형변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

도로선형 변경

중로2-1 중로2-1 도로선형변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

도로선형 변경

중로2-1 - 도로폐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
노선폐지

소로1-1 - 도로선형변경◦
   (L=85m 88m)→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
도로선형 변경

소로3-1 - 도로선형변경◦
   (L=22m 21m)→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
도로선형 변경

주차장 변경2) ( )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노외
주차장

신곡리
임447-71 840 감)41 799

국토부고시
제 호2019-543
(2019.10.10.)

주차장 결정 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주차장면적 변경◦
  (A = 840 799 )㎡ →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
공원면적 변경

나 공간시설 변경. ( )

공원 변경1) ( )

공원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 소공원 신곡리 
임543-26 5,351 감)138 5,213

국토부고시
제 호2019-543
(2019.10.10.)

변경 2 - 소공원 신곡리 
임447-138 1,906 증)22 1,928

국토부고시
제 호2019-543
(2019.10.10.)

저류시설1
중복결정

공원 결정 변경 사유서( ) ○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소공원 소공원면적 변경◦
  (A = 5,351 5,213 )㎡ →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
공원면적 변경

2 소공원 소공원면적 변경◦
  (A = 1,906 1,928 )㎡ →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
공원면적 변경



녹지 변경2) ( )

녹지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도면표
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신곡리 대 일원447-94 900 증)758 1,658

국토부고시
제2019-543

호
(2019.10.10

.)

-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신곡리 잡 일원447-16 410 증)147 557

국토부고시
제2019-543

호
(2019.10.10

.)

-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신곡리 잡 일원447-13 602 감)602 -

국토부고시
제2019-543

호
(2019.10.10

.)

폐지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신곡리 전 일원543-7 1,930 감)31 1,899

국토부고시
제2019-543

호
(2019.10.10

.)

-

녹지 결정 변경 조서( )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완충녹지면적 변경◦
  (A = 900 1,658 )㎡ →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
녹지면적 변경

2 완충녹지 완충녹지면적 변경◦
  (A = 410 557 )㎡ →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
녹지면적 변경

3 완충녹지 완충녹지 폐지◦
폐지  (A = 602 )㎡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
녹지폐지 

진출입부축소 개소 개소   ( 2 1 )→ 

1 연결녹지 연결녹지면적 변경◦
  (A = 1,930 1,899 )㎡ →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
녹지면적 변경

다 방재시설 변경없음. ( )

유수지1) 

유수지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신곡리
임447-138 950 - 950

국토부고시
제2019-543

호
(2019.10.1

0.)

소공원2
중복결정

5. 용도지역 지구 결정 변경 도 변경 게재생략( ) ( ) : ⋅

6.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변경 도 변경 게재생략( ) ( ) ( ) : 



7.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도 변경 게재생략( ) ( ) : 

붙임[ 3] 김포고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2 ( )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김포고촌2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 41,604 감)190 41,414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도 변경 게재생략( ) ( )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변경( ) ( )

가. 용도지역ᆞ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 )⋅

서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와 같음 : ( (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와 같음   : ( ( ) )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

주택건설용지 변경1) ( )

공동주택 변경(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

획     지

비고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총계 - 24,298 24,067 - - 24,298 24,067

A1 A1
-

24,298 24,067
신곡리 

447-130
임

신곡리 
447-130
임

24,298 24,067
필지 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주택법에 따른 부대복리( , 
시설은 제외)-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502 1,679 - 1,502 증)177 1,679

근생1 - 910 895
-1 455 감)18 437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개의  - 2

획지 내에서 허용 합병한 필(
지는 다른 필지와 합병 불허)
필지의 분할은 합병된 필지 -
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 
라 분할하여야 함

-2 455 증)3 458

근생2 - 592 784 -1 592 증)192 784

공공시설용지 변경2) ( )

주차장 변경(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840 - 840 감) 41 799

주1 - 840 신곡리 
임447-71 840 감) 41 799 필지 분할 및 합병 불가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ᆞ건폐율ᆞ용적률ᆞ높이ᆞ배치ᆞ형태ᆞ색채ᆞ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결정조서 변경 조서( ) 

주택건설용지 변경1) ( )

공동주택 제 종일반주거지역( 2 )○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1 2「 」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대복리시설「 」 「 」∙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9「 」∙

건축물

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기정

구분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비고

계 - 24,298 402 - - - - -

A1

60~85㎡
이하

10,857 152 110

50 160
층13

이하

공공분양

60㎡이하 3,773 70 83 공공분양

60㎡이하 9,668 180 83 행복주택

※건축물의 높이는 비행안전구역별 높이
수평표면 미만 원추표면 ( : 57.86m , : 57.86m 미만 이하로 하여야 함~112.86m ) 

변경

구분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
평균규모

( )㎡
건폐률
(%)

용적률
(%)

최고
층수

비고

합계 - 24,067 399 - - - - -

A1
60㎡이하 13,650

248

88
50 160

층13
이하

-

178 통합공임

70 공공분양

60~85㎡
이하

10,417 151 110 공공분양

※건축물의 높이는 비행안전구역별 높이
수평표면 미만 원추표면 ( : 57.86m , : 57.86m 미만 이하로 하여야 함~112.86m ) 

건축물의
높이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높이 층수 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 )∙

높이 층수 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높이 층수 를 계획하도록 한다( ) ( ) .

주택건설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높이는 비행안전구역별 높이제한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자연 생태계의 안전과 쾌적한 공간감 형성을 위하여 일부구간 층수를 제한함 충수제한구간 내에서 . ∙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되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도’를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건축
한계선

지정목적∙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중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중 보행로 공원 녹지변에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 , 

녹지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대지외곽 경계중 모퉁이변에는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건축물 등에 관한 ,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를 따른다 다만 결정도에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는 김포시 건축조’ . , ｢

례 별표 대지안의 공지 를 따른다3( ) . ｣

   - 도면표시 :  

통경
구간
권장(
사항)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지상부만(∙ 해당됨 을 설치)

할 수 없으며 통경구간경계를 건축한계선으로 간주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단 지하주차장 램프, . , , 

높이 이하의 조형물 보행자의3m , 휴식을위한벤치 및 휴게시설는 예외로한다.

∙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

배치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미터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10 .

 도면표시   - : 

부대복리

시설에 관한사항

부대복리시설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 조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에 명기되어 있는 사31∙ ｢ ｣ ｢ ｣

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시설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종주택용지 아파트 내 근린생활시설은 각 블록마다 개소가 배치되는( ) 1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단지 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형태 및
외관

입면의 
구성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 ∙

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면의 구성 , 

및 층수변화를 규정한다.

주거동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 , , , ∙

채 입면 디자인 중 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 2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 , , ,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거동의 입면변화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층 이상11 최상층에서부터 개층3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 층에서부터 개층1 3

층 이하10 최상층에서부터 개층2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 층에서부터 개층1 3

주동입면구성< >

필로티

∙주택과 주택을 미터 이격하여 배치할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층 또는 층을5 1 2 필로티 설치를  

권장한다.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와 면한 층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로티구조를, , 1 권장한다 .

∙필로티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개층 이상이어야 하며 미터 또는 주거동 호 너비 이상이어‘1 ’ ‘10 1 ’

야 한다.

외부
노출
시설

옥상 물탱크나 냉난방 시설 안테나 등의 부속시설 설치 시에는 외부로의 노출을 금지하며 냉 난, , ∙ ･

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 한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

가능)

지붕
형태,
옥탑
등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지붕이 가능하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되 물매 이상( 1:3 ) 최상층은 다락 설, 

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옥탑은 슬라브형의 지붕형태를 지양하여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건물의 상징성을 강조하

고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담장, ∙커뮤니티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용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계단
등

공원 녹지와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 ･

게 처리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 ․ ․

다.
색채,
옥외
광고물 
등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의 사 옥외광고물 을 따른다<4) ) >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의 마 색채경관 을 따른다<4) ) > .∙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분의 이상 3 2∙

구간의 바닥은 보도와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의 설치를 불허한다, , , .∙

전면공지는 별표 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

교통
처리

차량
진출입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에서 정하는 차량출입불허구간‘ ’ ‘ ’∙ ․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 주택단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 ∙

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자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 교차‘+’ ‘T’

를 허용하며 서로의 가감속차로가 겹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다.

차량 진출입구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
동선

단지내 보행로와 단지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 .∙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주차장

기
정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 「 」 「 」 「∙

조례 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장기공공임.( , 」

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을 따른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조례 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 」 「 」∙

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조례 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 」 「 」∙

을 따른다.

민간주택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 비상주차시설은 제외 으로 하고 공공주택은  - ( ) , 

지상과 지하를 로 조성하며 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제외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2:8 ( , ),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 ,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 - 

보장치를 설치한다.

변
경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 「 」 「 」 「∙

조례 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장기공공임.( , 」

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을 따른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조례 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 」 「 」∙

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조례 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 」∙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 - , 

적으로 교통약자 편의 및 비상용 주차시설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주차장 설치 시  ,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 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2 ) ( )○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 - 

보장치를 설치한다.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1 .「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 , , ∙

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설치한다16 . 「 」․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 생태면적률 을 따른다 - < 2. >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한다 - , .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근생1
근생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 ∙ 별표 제 호의 제 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1 3 1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제 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1 4 2 ( , , , , 「 」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1 11「 」 ∙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9「 」∙

건폐율 이하60% ∙

용적률 이하240% ∙

높  이 층 이하7∙

배치
및
건축선

건축
물의
전면
방향

건축물의 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가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한다 - ,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 
이상의 도로가 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20m 2∙ 큰 도로에 전면이 면하도

록 하되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20m 전면에 준한 외관설계를 권장한다 가각이 있 .(

는 경우 가각 포함)

건축선

가∙ 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선 건축한계 (

선 을 지정하며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를 따른다) , ‘ ’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김포시 건축조례 별표 대지 안의 공지 3(「 」∙

기준 를 따른다) .

형태 
및
외관

형태
및
외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 ․
수 있게 한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
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 
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1 50 , ∙
터를 설치한다. 
층부의 높이는 개방감 확보를 위해 최소 이상으로 한다1 4m . ∙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장변의 건축물에 대한 시각적인 입면분절 기, , 능시설의 분할



배치 지붕의 높이차 등 건축물에 대한 위압감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

지붕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 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 환기구 포( ), , (∙
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 ,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 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 통신용 안테나.( ·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
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지붕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 조경시설 조 
성을 권장한다.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
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 의 승인을 거치며 설치기준은 ( ) , 
다음과 같다.

 -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식재 등으로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 하 
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이 설치한다.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 .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층1
바닥
높이

층에 여러 개의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1∙
해서는 아니 되며 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1
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센티미터 이내로 한다20 .

담장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 ∙
이는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하고 0.8m ,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을 위한 
계획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색채,
옥외광
고물 등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의 사 옥외광고물 을 <4) ) >∙
따른다.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의 마 색채경관 을 <4) ) >∙
따른다.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
분의 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와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2 .
전면공지는 별표 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

교통
처리

차량
진출입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에  - ‘ ’
따른다.
연접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 3m 
한다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이하로 . 0.9m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 ‘ ’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

주차장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조례 규정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 ,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 미터 이상 이격하여  - 3․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 , ․ 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
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2) ( )

주차장용지 제 종일반주거지역( 2 )○ 

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경보장치 신호등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주차장에는 입주기업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주차 공간을 ∙ ․
확보하여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주차장
형태 및 
위치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구간을 지정한, 
다 다만 획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 투수성 포장 의 사용을 권장하고 다만( ) ( , ∙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11「 」 ③∙
야 한다.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16「 」․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자전거 보관소는 원활한 보행 연결을 위해 건축물 출입구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한다. 

친환경계획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 생태면적률 을 따른다 - < 2. >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한다 - , .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1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2「 」 ∙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 

이상이어야 함70%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제 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1 3 1 ( ,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 호 제 종 근린생활시설4 2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 , ,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 제 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차고20 ,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

건폐율 이하60% ∙

용적률 이하240% ∙

높  이 층 이하5∙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
배치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
준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 용적률 의( ) 미만이어야 한다 30% .

 -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 ( , 
층부는 이하1 50% )

 -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 한다 . 
단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 .)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후면 도로나( )後面  
부출입구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용지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P1) 
배치순서 예시도



 -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는 지상 층 1 지하~  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2 ,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전거 보관대 및 5% , ∙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선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
건축선 건축한계선 을 지정하며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 , ‘
결정도 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김포시 건축조례 별표 대지 3(「 」∙
안의 공지 기준 를 따른다) .

형태 및
외관

형태
및
외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 ․
수 있게 한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1 50 , ∙
셔터를 설치한다. 
층부의 높이는 개방감 확보를 위해 최소 이상으로 한다1 4m . ∙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장변의 건축물에 대한 시각적인 입면분절 기능시설의 , , ∙
분할배치 지붕의 높이차 등 건축물에 대한 위압감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 
한다.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 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 환기구 포함( ), , ( ), ∙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
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 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 통신용 안테나.( ·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
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지붕

최상층에 근린생활시설 배치시 지붕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 ∙ ․
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
과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설치가  , 
불가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 의 승인을 거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 ) , 
다.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식재 등으로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 하며  -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이 설치한다.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 .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층1
바닥
높이

근린생활시설 배치시 층에 여러 개의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1∙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 1
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센티미터 이내로 20
한다.

담장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 ∙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하고 시각적 개0.8m , 
방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을 위한 
계획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 수립하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 
을 적용한다.

색채,
옥외광
고물 등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의 사 옥외<4) ) 광고물 을 따>
른다.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의 마 색채<4) ) 경관 을 따른>
다.

교통
처리

차량
진출입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에  - ‘ ’



따른다.
연접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 3m 
한다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이하로 . 0.9m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 ‘ ’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

주차장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조례 규정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 ,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 미터 이상 이격하여  - 3․ 설치하여야 한
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 , ․ 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 
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 
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경보장치 신호등 등( , )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에는 입주기업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 
하여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주차장
형태 및 
위치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
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구간을 지정한다 다. 
만 획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 투수성 포장 의 사용을 권장( ) 하고 다만 필로( , 
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11「 」 ③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16「 」․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자전거 보관소는 원활한 보행 연결을 위해 건축물 출입구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전면공지 라 함은 건축선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 ’ ( , )∙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 
지를 말한다 이 때 전면공지 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1. 

전면공지에는 주 정차 금지 차량진출입 등 허용 공작물 담장 계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  - ( ), , , ･

장을 주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 가 보행자‘ ’ . , ( )
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지형 및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계부 처리 2.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 보도가 없을 경우 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   - ( ) .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정차를 금지한다. ･

주차출입구가 설치될 경우 보행공간으로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주차출입구와의   - , 
경계부에 단주 등을 설치한다 다만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

별표 전면공지 조성기준 변경없음< 1 > ( )



전면공지 단주설치 예시도 < >

포장 3. 

보도 연접한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 , 

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 변경( ) ( )

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 게재생략( ) :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 게재생략 . ( ) : 

붙임 김포고촌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 [ 4] 2 ( )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변경1. ( )

가.무상귀속 사업시행자 총괄 변경없음( ) ( )

구분 조성기준

생태면적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환경부 에 ( )∙ ｢ ｣

의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용지별 생태면적률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및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 
등의 내용을 따른다.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표에서 제시한 제곱미터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환(∙ ｢

경부 을 준용한다) .｣

∙ 투수성 포장 이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립식‘ ’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한 포장구조를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3% .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
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지반에 - ․
조성된 녹지

수공간
투수기능( )

1.0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 
함양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차수( )

0.7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90≥ ㎝

0.7 - 토심이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90㎝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20≥ ㎝

0.6
토심이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 20㎝ 
적용된 공간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90＜ ㎝

0.5 토심이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90㎝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20＜ ㎝

0.5
토심이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 20㎝ 
적용된 공간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부분포장 0.5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 
투과되는 포장면 이상 식재면적, 50%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 
일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녹화 0.4
벽면이나 옹벽 담장 의 녹화 등반형의 - ( ) , 
경우 최대 높이까지만 산정10m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투수포장

0.3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 
식물생장 불가능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 - , , 
포장 등

틈새
투수포장

0.2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 
투과되는 포장면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사고석 틈새포장 등- 

저류침투․
시설 연계면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 

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 
식물생장이 없음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

별표 생태면적률 변경없음< 2 > ( )



구분 필지수 필지( ) 면적( )㎡ 비고

계 19 1,198
대 6 168
임 6 706
잡 7 324

나.대체 시설 총괄 변경( )

구 분
면  적 (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964 감) 95 14,869
도    로 3,865 감) 251 3,614 일반도로 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개 노선  - 3 , 1
공    원 7,257 감) 116 7,141 소공원 개소 유수지 개소 중복결정  - 2 / 1 (950 ) ㎡
녹    지 3,842 증) 272 4,114 개소 완충녹지 개소 연결녹지 개소  - 3 ( 2 , 1 )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 2. ( )

가.시행할 자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 

나.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 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김포시장 변경없음 3. : ( )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변경 4. ( )

가.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변경없음( )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1) 

구 분
합계 김포시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 1,198 19 1,198

대 6 168 6 168

임 6 706 6 706

잡 7 324 7 324

소관청별 토지조서2) 

김포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합 계 6,848 1,198 -

1 고촌읍 신곡리 447-18 대 6 6 김포시

2 고촌읍 신곡리 447-44 임 215 36 김포시

3 고촌읍 신곡리 447-45 임 506 149 김포시

4 고촌읍 신곡리 447-46 임 1445 298 김포시

5 고촌읍 신곡리 447-51 대 575 35 김포시

6 고촌읍 신곡리 447-52 잡 313 6 김포시

7 고촌읍 신곡리 447-53 잡 332 47 김포시

8 고촌읍 신곡리 447-55 잡 422 56 김포시

9 고촌읍 신곡리 447-57 잡 243 59 김포시

10 고촌읍 신곡리 447-58 잡 128 70 김포시

11 고촌읍 신곡리 447-59 잡 55 47 김포시

12 고촌읍 신곡리 447-60 잡 46 39 김포시

13 고촌읍 신곡리 447-61 대 145 67 김포시

14 고촌읍 신곡리 447-62 대 173 18 김포시

15 고촌읍 신곡리 447-63 대 391 41 김포시

16 고촌읍 신곡리 447-65 대 381 1 김포시

17 고촌읍 신곡리 447-68 임 441 47 김포시

18 고촌읍 신곡리 447-70 임 576 26 김포시

19 고촌읍 풍곡리 226-14 임 455 150 김포시

나.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게재 생략: 

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변경( )

도로 변경1) ( )

기정( )

류 별

합   계 류1  류2  류3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합 계 5 533 3,865 2 497 3,496 2 14 304 1 22 65

중 로 3 426 2,922 1 412 2,618 2 14 304 - - -

소 로 2 107 943 1 85 878 - - - 1 22 65

주 연장 및 면적은 지구내만 산정 ) 

변경( )

류 별

합   계 류1  류2  류3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노선수
연장
(m)

면적
( )㎡

합 계 4 546 3,614 2 518 3,407 1 7 145 1 21 62

중 로 2 437 2,543 1 430 2,398 1 7 145 - - -

소 로 2 109 1,071 1 88 1,009 - - - 1 21 62

주 연장 및 면적은 지구내만 산정 ) 

공원 변경2) ( )



기정( )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7,257

소공원
1 신곡리 임 일원543-26 5,351

2 신곡리 임 일원447-138 1,906 유수지 중복결정· 1 

변경( )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7,141

소공원
1 신곡리 임 일원543-26 5,213

2 신곡리 임 일원447-138 1,928 유수지 중복결정· 1 

녹지 변경3) ( )

기정( )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3,842

완충녹지

1 신곡리 대 일원447-94 900

2 신곡리 잡 일원447-16 410

3 신곡리 잡 일원447-13 602

연결녹지 1 신곡리 전 일원543-7 1,930

변경( )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4,144

완충녹지

1 신곡리 대 일원447-94 1,658

2 신곡리 잡 일원447-16 557

3 신곡리 잡 일원447-13 - 폐지

연결녹지 1 신곡리 전 일원543-7 1,899

유수지4)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 비고

합 계 - 950

저류시설 1 신곡리 일원447-138 950 소공원 중복결정2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게재생략. ( ) :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없음 변경없음 5. : ( )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없음 6. ( )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 필지( ) 면적( )㎡ 비고

계 19 1,198

대 6 168

임 6 706

잡종 7 324

나 이용상태. 



대 대지 잡종지 도로: , , ○ 

임 대지 잡종지 도로 전: , , , ○ 

잡 잡종지 도로 전: , , ○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7. ( )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기정( )

구분
면 적( )㎡

비 고
대체시설면적

합계 14,964

도로 3,865 개 노선5

공원 7,257 소공원 개소: 2

녹지 3,842 완충녹지 개소 연결녹지 개소: 3 , : 1

변경( )

구분
면 적( )㎡

비 고
대체시설면적

합계 14,869

도로 3,614 개 노선4

공원 7,141 소공원 개소: 2

녹지 4,114 완충녹지 개소 연결녹지 개소: 2 , : 1

나.시설이용계획

도 로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구내 도로와 보행자전용1) : , 

도로로서 이용

공 원 소공원을 계획하여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2) : 

3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녹지체계 연결을 위) : , , 

해 설치


